
■ 한옥 등 건축자산의 흥에 한 법률 시행 칙 [별  제6호서식]

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
(4쪽  제1쪽)

등 록 번 호

명    칭

현재 명칭

기존 명칭

소 유 자
주  소

성  명 전 화 번 호

대상물 분
[건축물 / 공간환경 / 기반환경]

용도

등록대장 상 

용도

소 재 실제용도

 조
* 건축자산 조사서에 기입한 것과 동일하게 표기

 모
[대 면적/건축면적/층수 등]

건 립 연 도 주요건축재료

설 계 자 시 공 자

등 록 일 등록 취소일

보전 필요사항

(주요 가치)

내    용

(연혁, 유래 등)

210mm×297mm［백상  80g/㎡］



(4쪽  제2쪽)

주요 도면ㆍ사
(도면일 경우) 축   척  (       /       )

(도면일 경우) 축   척  (       /       )



(4쪽  제3쪽)

우수건축자산명              제    호 

리 상 황 ( 축ㆍ개축ㆍ철거 등 신고 및 허가사항)

날   내    용



(4쪽  제4쪽)

우수건축자산명            제    호

원 및 특례적용 현황 (법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련)

  분 날 내      용 비고


